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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31.(일) 12:00 배포 일시 2022. 7. 29.(금) 14:30

담당 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책임자 과  장 박주연 (042-481-5265)

상표심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지선 (042-481-5274)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하세요!

-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 상표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

# 미국 명문대학교의 상징(로고)이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서울에 위치한 임시매장에는 대학교 로고가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 
억대 매출을 올렸다.
* 미국 북동부에 있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브라운, 콜럼비아, 펜실베니아 등
이들 대학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의 총칭

# ‘ㄱ’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다.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경우

** 상표법제108조: 등록된상표와동일유사한상표를동일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하는행위

ㅇ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ㅇ 따라서,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 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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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

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하였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국내외 대학교 상표등록 예시

표장 등록번호(등록일) 지정상품

41-0215665

(2011.08.24.)

44류 병원업, 병의원업, 건강

관리업 등

41-0195936 등

(2010.04.12.)

41류 개인교수업, 교수업, 교육

시험업

25류 의류 등 

40-14267100 등 

(2018.12.12.) 

25류 의류, 모자

41류 교육업 등

41-0046353

(1998.8.28.)
44류 의료업, 병원업 등

41-0144932

(2007.02.22.)

41류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44류 건강진단업, 동물병원업등 

4011433900000

(2015.11.17)
25류 의류 등

41-0021767

(1993.10.15.)
41류 개인교수업, 통신강좌업 등

40-0256482

(2002.10.31.)

25류 쇼츠, 스웻팬츠, 스포츠셔츠, 

브리프 등

40-0417418

(2008.08.14)

41류 통신강좌업

25류 의류, 스웨터

40-0886222

(2011.10.21.)
24류 의류 등 


